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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제제 41414141차차차 방방방송송송통통통신신신위위위원원원회회회 회회회의의의록록록

회회회의의의일일일시시시 :2016.7.15.(금)09:37

장장장 소소소 :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참참참석석석위위위원원원 :최성준 위 원 장
김석진 상임위원
이기주 상임위원
고삼석 상임위원 (4인)

불불불참참참위위위원원원 :김재홍 부위원장

회회회의의의내내내용용용

    성성성원원원보보보고고고

    국국국기기기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경경경례례례

    개개개회회회선선선언언언

    지지지난난난 회회회의의의록록록 확확확인인인

o제25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□□□ 서서서면면면회회회의의의 결결결과과과 확확확인인인

o제40차 서면회의 결과 <의결안건>2건,보고안건 1이 원안대로 의결·접수되었음을
보고함

    회회회의의의공공공개개개 여여여부부부 결결결정정정

o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
진행함

□□□ 의의의결결결사사사항항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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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가가 경경경인인인 ㈜㈜㈜의의의 장장장애애애인인인방방방송송송 편편편성성성의의의무무무 경경경감감감에에에 관관관한한한 건건건

o「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」제7조의2
(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 및 유예)에 따라 OBS경인방송㈜가 신청한 장애인방송
편성의무 경감을 하기 위해 배중섭 방송기반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,

-OBS경인TV(주)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아래와 같이 경감하기로 원안대로
의결하고,

<경감 내용 >
▷ 경감 대상 연도 :2016년
▷ 편성의무 목표 :자막방송 50%,화면해설방송 5%,수화통역방송 2.5%
▷ 경감 조건 :시·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방송

편성 시간을 일상적 시간대(07시～익일 01시)에 편성할 것

-4번 주요내용의 검토의견 중 ‘시․청각 장애인의 시청권을 최대한 보장’에서 ‘최
대한’을 ‘가능한’으로,‘경영위기 방송사업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’에서 ‘보호’를
‘사정’으로 일부 표현을 수정하는 것으로 함

나나나 년년년도도도 장장장애애애인인인방방방송송송 제제제공공공의의의무무무 이이이행행행실실실적적적 평평평가가가에에에 관관관한한한 건건건

o 201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사업자 중 이행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에
대한 조치사항 및 2015년도 실적 공표 여부를 배중섭 방송기반국장으로부터
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,

-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함

<의결 내용 >
▷ 제공의무 미달성 사업자(제주MBC,청주MBC,JCN울산중앙방송,SBS스포츠)에
대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함

▷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,방통위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대외에
공표함

폐폐폐 회회회


